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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 소요기간 너무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 미흡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요기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소요기간이 조세심판원(90일) 등 여타 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특허 권리 구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순옥의원실이 특허청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특허청은 현재 특허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8~9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은 이 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주식회사 슈버와 삼성전기’의 특허분쟁 사례

를 지적하며, “대기업의 횡포로 유망한 중소기업 하나가 힘없이 무너졌으며, 특허심판원의 

늦장 심판으로 특허청도 대기업의 횡포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질타했다.

 전순옥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주식회사 슈버와 삼성전기의 특허분쟁은 지난 2005년에 발생

한 것으로, 당시『핸드폰용 커버 개폐장치』의 특허를 개발한 중소업체 슈버(주)가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삼성전기가 ‘자신들은 슈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던 사안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 신청 18

개월만에 슈버(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중소업체였던 슈버(주)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

하고 특허분쟁 도중 도산하였다.  

전순옥의원은 “특허심판에 소요기간을 8~9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이 기간도 너무 길다.  

내부규정을 만들거나 고쳐서라도 처리기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해두어야 하고, 이를 준수해

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의 특성은 다르지만,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기간은 국

세기본법에서 정한 90일’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